
[별  20] <개  2014.1.29>

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( 90조 1항 )

종

구분
폐 탁처리업 폐 재이용업

1. 능 가. 질 경산업 사 1명 이

상

나. 질 경산업 사, 

경산업 사 또는 공산업

사 1명 이상

가. 질 경산업 사, 공산업

사  1명 이상

2. 시

 장

가. 실험실 1) 공장 안에 고 구획 어 있  것

2) 닥과 내면  불연  자재  실험에 지장이 없는 구조  

어 있  것 

3) 도 과 척시 에는 시 이 어 있  것

4)  3)에  시  통  실험폐 는 질 염 지시

 입   있  것

5) 장 가 어 있  것

6) 항상 실험이 가능 도  어 있  것

7) 실험실에  생  폐 를 다목  장시  입처리  

 있도  고 식 이 라인  거나 질 염 지시

  것

나. 실험

  

구

다  항목    있는 

실험 · 구  시약  갖

추어야 다.

1) 소이 농도(pH)

2) 생 산소요구량(BOD)

3) 산소요구량(COD)

4) 부 질(SS)

5) 페놀

6) 시안

7) 크롬  6가크롬

8) 아연

9) 구리

10) 카드뮴

11) 소

12) 납

다  항목    있는 

실험 · 구  시약  갖

추어야 다.

1) 소이 농도(pH)

2) 산소요구량(COD)

3) 부 질(SS)

4) 재생·이용 폐 에 함  

특 질 해 질 분



13) 용해  망간

14) 루 르

15) 

다. 장시 1) 폐 장시  용량  1일 

8시간(1일 8시간 이상 가동

 경우 1일 가동시간

 다) 처리량  3일

분 이상  규모이어야 며, 

입폐  도를 고 여 

체 용  90퍼 트 이내

 장   있는 용량  

여야 다.

2) 폐 는 폐 처리 법별  

구분· 장   있도  구

획· 시 어 있어야 며, 

탁폐  합  인  폭

 등  험이 있는 경우에

는 별도  장시  

여야 다.

3) 장시  장폐 에 부

식 지 아니 는 재질  

여야 다.

4) 입폐  보  폐  

산 량  계   있는 

구조  여야 다. 

5) 작업시  안  고 여 

덮개·가스 출구  폐 처

리시  이송   고

식 이 라인  구조  

여야 다.

1) 원폐   재이용 후 생

는 폐  각각 장시  

용량  1일 8시간(1일 8시간 

이상 가동  경우 1일 가

동시간  다) 처리량

 3일분 이상  규모이어야 

며, 입폐  도를 고

여 체 용  90퍼 트 

이내  장   있는 용량

 여야 다.

2) 폐 는 상별  구분· 장

  있도  구획· 시 어 

있어야 며, 재이용 폐  

합  인  폭  등  

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 

장시  여야 다 

3) 장폐 에 부식 지 아니

는 재질  여야 다.

4) 원폐   재이용 후 생

는 폐  장시  입폐

 산 량  계   있

는 구조  여야 다. 

5) 작업시  안  고 여 

덮개·가스 출구  폐 처

리시  이송   고

식 이 라인  구조  

여야 다.

라. 처리

시

1) 처리시  출허용  

이내  처리   있도  다

 시   나 이상  

여야 며, 등 에  

인  탁처리 상  폐

1) 재이용 고자 는 폐  

재생이용품  생산   있는 

구조  여야 다.

2) 재이용 후 생 는 폐 를 

처리 는 시  출허용



를 리 처리시  또는 

생 처리시  이용

여 출허용  이내  처리

  있다고 인 는 경우

에는 해당 처리시  추가

여   있다.

  가) 증 농축시

  나) 건조시

  다) 소각시

  라) 등 이 가)부  다)

지  시 과 같   

이상  효 이 있다고 인

는 시

2) 폐 처리시   처리능

 7.5 곱미 /시간 이

상이어야 다[  1)  가)

부  라) 지  시  처리

능  합  말 며, 증 농축

시  후처리 과  건조시

과 같이 주처리시  후처

리 과  시  외 다].

3) 폐 처리시  다 과 같

이 여야 다.

  가) 증 농축시

    (1) 시  입  축

(  생시 에 

다)  산 량  

  있는 시  

여야 다.

    (2) 증 농축 잔 이 외

부  출 지 않는 구

조  여야 다.

    (3) 축 가 생 는 처

리공  시  축  

처리시  여야 

 이내  처리   있도  

증 농축시 , 건조시 , 소각

시  또는 등 이 이  

같  시 과 동등 이상  효

이 있다고 인 는 시  

여야 다.

3) 처리시  능  재이용시

  가동 시 출 는 폐

용량이어야 다.

4) 폐 처리시  다 과 같이 

여야 다.

  가) 증 농축시

    (1) 시  입  축

(  생시 에 

다)  산 량  

  있는 시  

여야 다.

    (2) 증 농축 잔 이 외

부  출 지 않는 구

조  여야 다.

    (3) 축 가 생 는 처

리공  시  축  

처리시  여야 

다.

  나) 건조시

    (1) 건조 잔  분 함

량이 75퍼 트 이  

능이어야 다.

    (2) 건조 잔 이 외부  

출 지 않는 구조  

여야 다.

  다) 소각시

    (1) 소각시  연소실 출

구 출가스 도조건  

소 850℃ 이상, 체



다.

  나) 건조시

    (1) 건조 잔  분 

함량이 75퍼 트 이

 능이어야 다.

    (2) 건조 잔 이 외부  

출 지 않는 구조  

여야 다.

  다) 소각시

    (1) 처리능  2 곱미

/시간 이상이어야 다.

    (2) 소각시  연소실 출

구 출가스 도조건  

소 850℃ 이상, 체

시간  소 1  이상 

이어야 다.

    (3) 연소실  연소가스가 

일 시간 체   있

고 충분 게 합   

있는 구조  여야 

다. 

    (4) 연소실  공   폐

 공 량  조   

있는 장 를 여야 

다.

    (5) 폭 · 재 등  사고

에  안 구조  

여야 고, 소

 등 소  장 를 갖추

어야 다.

    (6) 용 일산 탄소

  산소 를 

고, 도를 자동 

계 ·   있는 

를 갖추어야 다.

시간  소 1  이상 

이어야 다.

    (2) 연소실  연소가스가 

일 시간 체   있

고 충분 게 합   

있는 구조  여야 

다.

    (3) 연소실  공   폐  

공 량  조   있

는 장 를 여야 

다.

    (4) 폭 · 재 등  사고

에  안 구조  

여야 고 소  

등 소  장 를 갖추어

야 다.

    (5) 출가스  염

질 지시 과 출가스

 염 질  

  있는 구를 갖

추어야 다.

    (6) 도를 자동 계 ·

  있는 를 갖

추어야 다.

    (7) 시  입폐  산

량  계   있는 

시  여야 다.

  라) 타 부 시

    (1) 장시   처리시

에  생 는 악취 질 

 염 질 처리를 

 지시 과 구

를 여야 다.

    (2) 처리시  잔 ·슬

러지 등 폐   



    (7) 시  입폐  산

량  계   있는 

시  여야 다.

  라) 리 처리시 [1)  

가)부  라) 지  시  

 처리 또는 후 처리 시

 외 다. 이  같다]

    (1) 처리능  4 곱미

/시간 이상이어야 다.

    (2) 상폐 는 등

에  리 처리시

 이용 여 출허용

 이내  처리가 가

능 다고 인  탁처

리 상  폐  

다.

    (3) 삭  <2014.1.29>

    (4) 폐 처리약품  양이 

일 게 주입   있는 

시  여야 다.

  마) 생 처리시 [1)

 가)부  라) 지  시

 처리 또는 후처리 

시  외 다. 이  같

다]

    (1) 처리능 이 4 곱미

/시간 이상이어야 다.

    (2) 상폐 는 등

에  생 처리시

 이용 여 출허용

 이내  처리가 가

능 다고 인  탁처

리 상  폐  

다.

    (3) 삭  <2014.1.29>

보   있는 보 소

를 여야 며, 주

변 토양 염  

입  지   있는 구

조  어 있어야 다.

5) 작업시 안   보 구 

 소 를 갖추어 어야 

다.

6) 처리시  면에 처리공 도 

 폐 도를 구나 알아 

볼  있도  ·부착 여

야 고, 폐 처리에 요

지 아니   여

는 아니 다.

7) 폐 를 처리 여 종 출

는 구는 외부에  

상태 찰  검사를  

시료채취가 쉽게 여야 

다.



    (4) 생 처리에 

요  약품  등  양이 

일 게 주입   있

는 시  갖추어야 

다.

  ) 타 부 시

    (1) 장시   처리시

에  생 는 악취 질 

 염 질 처리를 

 지시 과 구

를 여야 다.

    (2) 처리시  잔 ·

슬러지 등 폐  

 보   있는 보

소를 여야 며, 

주변 토양 염   

입  지   있는 

구조  여야 다.

4) 작업 시 안   보 구 

 소 를 여야 다.

5) 처리시  면에 처리공

도  폐 도를 구나 

알아볼  있도  ·부착

여야 고, 폐 처리에 

요 지 아니   

여 는 아니 다.

6) 폐 를 처리 여 종 출

는 구는 외부에  

상태 찰  검사를  

시료채취가 쉽게 여야 

다.



마. 운 장 1) 폐 운 장 는 용량 2

곱미  이상  탱크 리, 1

곱미  이상  합 지  

용 가 고  차량이어야 

다, 다만, 아 트  공장 내

에  집 는 경우에는 고

식 이 라인  갈   

있다. 

2) 폐 운 장 는 운 폐 에 

부식 지 아니 는 재질  

운  도  폐 가 출 지 

아니 도  안  구조  

어 있어야 다.

3) 폐 운  장 는 내부용량

 계   있는 구조 또는 

그 양  인   있도  

어 있어야 다. 

4) 폐 운 차량  청색[색번

 10B5- 12(1016)]  

도색 고, 양쪽 면과 뒷면

에 가  50 티미 ,  

20 티미  이상 크  노

란색 탕에 검 색 씨  

폐 운 차량, 회사명, 등

번 , 번   용량  지

워지지 아니 도  시 여

야 다.

5) 운송 시 안   보

구,   소 를 갖추

1) 폐 운 장 는 용량 2

곱미  이상  탱크 리, 1

곱미  이상  합 지  

용 가 고  차량, 18리  

이상  합 지 용 ( 가품

인 경우만 해당 다)이어야 

다. 다만, 아 트 공장 내에  

집 는 경우에는 고 식 

이 라인  갈   있다.

2) 폐 운  장 는 운 폐 에 

부식 지 아니 는 재질  

운  도  폐 가 출 지 

아니 도  안  구조  

어 있어야 다.

3) 폐 운  장 는 내부용량  

계   있는 구조 또는 그 

양  인   있도  어 

있어야 다. 

4) 폐 운 차량  청색[색번  

10B5- 12(1016)]  도색

고, 양쪽 면과 뒷면에 가

 50 티미 ,  20 티

미  이상 크  노란색 

탕에 검 색 씨  폐 운

차량, 회사명, 등 번 , 

번   용량  지워지지 아

니 도  시 여야 다.

5) 운송시 안   보 구, 

  소 를 갖추어 



어 어야 다. 어야 다.

고 : 1. 나  시  또는 장 가  가지 이상  능  가질 경우에는 각각  

해당 시  또는 장 를 갖춘 것  본다.

       2. 폐 탁처리업, 폐 재이용업  함께 는 는 같  요건  복

여 갖추지 아니   있다.

       3. 질 염 질 각 항목  ·분   있는 실험 · 구  시

약  보  행업자 또는 부  연구  등과 행계약 

또는 공동사용계약  체결  경우에는 해당 실험 · 구  시약  

갖추지 아니   있다.

       4. 폐 처리업자 또는 폐 처리업  는 자가 「 경 개   지원

에  법 」, 「폐 리법」, 「 도법」, 「가축분뇨  리  

이용에  법 」, 「 해 질 리법」에 라 허가 또는 등 는 

경 사업  함께 는 경우에는 공통 는 실험실·실험   

구를 복 여 갖추지 아니 여도 다.

       5. 능 이  59조 2항에 른 경 인  자격요건 이상이고 

폐 처리시 과 폐 출시 이 동일  시 인 경우에는 경 인  

복 여 임명 지 아니 여도 다.


